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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설 명 자 료

보도 일시
월2022. 4. 11.( )

수신 즉시 보도 가능
배포 일시 월2022. 4. 11.( )

담당 부서 기업집단국 책임자 과    장 성경제 (044-200-4842)

기업집단정책과 담당자 사 무 관 김나영 (044-200-4850)

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 중 상호 순환출자가 발생하는 ·

개 상장계열사만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가 제한되며 해당 서비스 13 , 

도입에 공정위가 제동 걸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.

공정거래위원회 입장 < >

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 중 상호 순환출자가 발생하는·  

일부 상장계열사 개 를 제외하고 나머지 계열사의 종목에 대한 (13 )

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는 전면 허용됩니다.

⇒ 따라서 카카오페이증권 삼성증권 등 개 증권사는 해당 증권사의 , , 5

계열사 종목에 대해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전부 제공하지 

못하는 것은 아닙니다.

□ 해당 서비스는 자본시장법 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소지가 존재하나, 「 」 「 」

금융위는 금융혁신법 에 따라 「 」 특례를 적용하여 시범운영하는 상황으로 

공정위가 유권해석을 통해 전면 허용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합니다.

⇒ 따라서 현행 ,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부득이하게 제한한 

것으로 공정위가 이 서비스 도입에 제동을 걸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

다르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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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당 서비스 시범운영 이후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「 」 「 」

개정 검토 시 공정거래법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검토「 」 할 예정

이오니, 향후 보도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 


